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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국민신문고 답변 사례 중 일부 발췌

관광숙박시설의 일반객실 출입구 문 설치기준

가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의 호 가목 에 따르면 건축물 안의 

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

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

하는데 이때 사무실 등 이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

는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 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

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

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

판단해야 합니다

나 귀하가 질의한 관광숙박시설의 일반객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 으로 

하는 장소에 해당하며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의 호 나목에 따라 

출입구 문 항목이 의무이므로 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 별표 의 호에 적

합한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문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

다 만약 위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출입구 문 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

리할 때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

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

일반객실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는 세부기준 완화 사유에 해당하지 

않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도 있으며 일반객실을 장애인이 사용

할 수 없다는 것은 비록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지라도 바람직한 상태

는 아니므로 세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



장애인용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의 출입 문 설치기준

가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의 호 가목 에 따르면 건축물 안의 

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

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

하는데 이때 사무실 등 이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

는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 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

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

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

판단해야 합니다

나 귀하가 질의한 화장실은 장애인용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

중의 이용을 주 목적 으로 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화장실의 출입구 문 는 장

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

호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문 에 부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


